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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공매 입찰 공고 ( ) 
입찰 전 유의사항※ 
당사 코리아신탁가 진행하는 공매 공개매각 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와는 전혀 다른 일반매매에 해당합니다- ( ) ( ) .

본 공고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는 공고상 기재함- ( ) 대상 부동산은 해당 공매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비 발생일과는 관계없이 , (

체납관리비 포함 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여부를 결정하기 ) , 
바랍니다.

낙찰 이후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당사 코리아신탁 단독 판단으로 낙찰은 취소될 수 있으며 공매공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 ) , 
는 낙찰 또는 매매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낙찰이 취소되거나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 
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됩니다.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매수인이나 제 자의 법률적 해석을 - ( ) , , 3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조건을 부인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공매목적부동산

연번 소재지 호실 구 분     건물( )㎡ 대지권의 비율

별지 참고[ 1 ]

주1) ①공매목적부동산 및 공매관련 세부내역은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상 압류나 근저( ) (
당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등 본 공매물건에 대하여 발생한 ). ② 당사가 납부의무자인 제세공과금 당사로 고 (
지된 물적납세의무 금원 포함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는 당사가 매매대금 정산 시 본 공매대금에서 이를 납부합니다) . 신탁 부동산 공매는 국③
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와 개념 및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공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④
공매의 매각방법은 개별매각[ ]입니다.

2. 입찰기간 및 입찰가격

회차 입찰기간 개찰시간
(09:00)

입찰가격 단위 원 공매호실 합계( : / ) 입찰 및 
개찰장소
공매장소( )토지 건물 부가세 합계

포함(VAT )
1 2026.05.26. 10:00~16:00 2026.05.27.

별지 참고[ 3 ] 온비드

2 2026.05.28. 10:00~16:00 2026.05.29.
3 2026.06.02. 10:00~16:00 2026.06.04.
4 2026.06.04. 10:00~16:00 2026.06.05.
5 2026.06.09. 10:00~16:00 2026.06.10.
6 2026.06.11. 10:00~16:00 2026.06.12.
7 2026.06.16. 10:00~16:00 2026.06.17.
8 2026.06.18. 10:00~16:00 2026.06.19.
9 2026.06.23. 10:00~16:00 2026.06.24.
10 2026.06.25. 10:00~16:00 2026.06.26.

주 전회차 공매가 유찰될 경우 차회차 공매 예정가격은 2) 전회차 공매예정 가격에서 [10]% 차감됩니다. 
주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개찰 이전에 별도 공고 없이 공매가 중지 또는 취소되거나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3) , 

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 공매가 최종 유찰된 경우 우선수익자의 수의계약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매진행 중 각 회차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 4) . , 

다음 차수 공매실시 전날 영업일 기준 의 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17:00 . 
주 본 공매공고에서 매수인이 책임지는 사항 명도 책임 근저당 등 제한물권 등 은 매수인이 입찰 가격 외 별도의 금액으로 책임지는 것이니 착오 없5) ( , )

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한권리현황 참조. ( 2. )
주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금액 에 대한 책임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포함 은 매수인이 지는 조건입니다6) ( ) ( ) .

3. 입찰에 관한 사항
가. 공매사항

1) 공매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홈페이지: (www.onbid.co.kr)
2) 공매공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홈페이지 및 코리아신탁 주 홈페이지: (www.onbid.co.kr) ( ) (www.ktru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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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 의 처 코리아신탁 주: ( )[ 02) 6190-3886☏ ] 
4) 입찰방법 본 공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을 이용한 인터: (KAMCO) · (Onbid)

넷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비드 이용방법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5) 대리인이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6) 입찰의 성립 일반경쟁입찰로써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 단독입찰도 유효 합니다: 1 ( ) .
7) 개 찰 상기 일정에 따라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전자개찰 합니다: .
8) 낙찰자 결정 최저 입찰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최고가격 입찰자 인 이상이 동일금액일 경우에는 최고가격 입찰자들만을 대상으로 온비드 시스템2
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 취소 등 확인 본 입찰은 당사 사정 발생 시 별도 공고 없이 공매가 중지 또는 취소되거나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 
있으며 입찰자는 사전에 당사로 입찰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된 , . ①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는 경우 낙찰은 취소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이나 ②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위 및 에서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된 경우 또는 매매계약. ① ②
이 무효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됩니다. 

10) 기 타 인터넷 전자입찰의 경우 개찰이 익영업일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일 회차 공매진행 시에는 전차에서 : 1 2
낙찰자가 있더라도 다음 차수 공매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공매실시 후 익영업일 개찰 결과 전차에서 낙. , 
찰자가 결정되는 경우 다음 차수 응찰자는 응찰이 자동으로 취소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입찰. 
보증금은 이자 없이 환불됩니다.  

나. 수의계약
수의계약응찰자는 본 공매 공고의 마지막 회차가 종료되거나 또는 공매 낙찰 후 매매계약이 해제 공매 낙찰 취소 1) (①
포함 된 경우에는 ) 수탁자인 코리아신탁(02-6190-3886)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수의계약 신청을 할 수 있고 , 

공매진행 중 각 회차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차수 공매실시 전날 영업일 기준 의 전까지 수의계약 ( ) 17:00 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유찰일 기준 개월 이내 수의계약 가능( , 12 ). 이 경우 당사가 요청한 조건 수의계약금액(
은 전 회차 공매예정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당사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 
다만 재공고 이후에 수의계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일시 물건 금액 등 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가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을 2) ( , , ) , 
거부하여도 수의계약응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응찰 전에 반드시 당사에 사전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매수희망금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의계약 신청 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입금계좌로 3) 10%
입금한 뒤 매수신청서 및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 ( , ) 
아래 수의계약 신청서류“ ” 사본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서류는 수의계약 체결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수의계약 신청서류 1. ※ 
수의계약 매수신청서 부 당사 소정양식 1 ( )① 
인감증명서 법인은 사용인감계 포함 부 및 인감도장 ( ) 1②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부 ( ) 1③ 
위임장 대리인에 한함 부 ( ) 1④ 
법인의 경우 정관 부 1⑤ 
수의계약 신청 보증금 납부영수증 부 계약 체결일에 납부 가능 1 ( )⑥ 
기타 수의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⑦ 

 수의계약 보증금 입금계좌 2. : 국민은행 예금주 코리아신탁 주KB 671001-04-028159 / : ( )

동일 물건에 접수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의 계약 매수신청서를 제출한 자들을 대상으로 당사 및 우선 수익자 4) 2 ( )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최고가 접수자를 수의계약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인 이상 매수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이후 수의계약 낙찰자의 수의계약 신청에 대한 기납입 보증금은 계약금으5) 2

로 전환됩니다. 단 수의계약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들의 수의계약 신청에 대한 기납입 보증금은 이자 없이 영( , 5
업일 이내에 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됩니다.)

6) 단 나 수의계약 조항의 호에도 불구하고 본 공매목적 부동산의 , . 1)~5) 제한권리현황으로 인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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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임대차 및 제한권리현황 참조 . ( . )

4. 입찰보증금
가. 입찰가격의 이상을 인터넷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지정계좌에 입찰보증금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10% .
나. 입찰보증금 입금 및 환불시 은행 간 계좌이체 한도제한으로 억 원 이상은 타행계좌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입찰참가10

자는 온비드 가상계좌 발급은행인 신한은행 하나은행 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 , KEB , BNK , IBK ,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매개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예금계좌로 개찰일에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납부계좌 추가발급을 통하여 입찰보증금을 중복 납부한 경우 온비드를 통하여 먼저 입금 확인된 금액 중 참가수수료
를 제외한 금액을 입찰서상의 입찰보증금으로 보며 뒤에 입금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으로서의 효력이 , 
인정되지 아니하고 입찰취소 또는 낙찰자결정 완료 후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입찰보증금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
불됩니다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5.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조건
가. 계약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해성 빌딩 층 코리아신탁 주: 508, 2 11 , ( )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영업일 이내5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물건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수리 통보(

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 에 회사 소정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일 매매계약을 체결하3 ) . 
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가 일 이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회 이상 최고를 이행하고 최고를 고지 받은 자 낙찰자 14 1 , (
또는 매수인 의 이행 계약체결 등 이 없는 경우) ( ) , 낙찰을 무효 취소 로 하고 입찰보증금 온비드 수수료 포함 은 당사에  ( ) ( )
위약금 신탁재산 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어 낙( ) . , 
찰이 취소된 경우 또는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
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환불합니다 단 계약체결일은 낙찰자 및 당사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다. 입찰보증금은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으로 대체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 60일 이내에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
액 부가가치세 등 포함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 . , 매수인이 잔금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잔금 납부를 
회 최고2 하고 납부를 요청한 기일까지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 해제통지와 함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 

며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납부된 계약금 또는 입찰보증금 은 당사에 위약금 신탁재산 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 ) ( ) . , 
매수인이 잔금 납부 예정일 도과 전까지 순위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 잔금 납부 예정일 도과일부터 납부1 , 
일까지 미납금액에 연 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조건 단 잔금 납부일 기준 개월 이내에 한함 으로 12% ( , 3 )
당사가 계약 체결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 물건은 낙찰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낙찰자. 3
의 책임으로 주무관청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토지, . 
거래계약 불허가통지를 받은 때에는 낙찰은 취소되고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됩니다, .

라. 본 공매목적 부동산은 관리형토지신탁의 목적물로써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 조 제 항 단서 조항에 따라 10 8 위
탁자인 시행자가 세금계산서 공급 받는 자 매수인 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 
경우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위약금에 포함되어 당사에 귀속되고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 
한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대금납부방법

구 분 금 액 납부일 비고

계약금 매매대금의 10% 낙찰일로부터 영업일 이내 입찰보증금으로 대체5 , 

잔 금 매매대금의 90%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60

바. 계약 시 아래와 같이 계약서류를 지참하셔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인감 및 인감증명서, ,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가능 및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 ( ) , 

공통사항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본인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 ),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일 경우( )

6. 공매참가조건
가.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계약해제 포함 및 소유권이전 관련비용 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 ) (

등 인지세 신고 등에 대한 책임 과태료 포함 을 부담합니다), ( ) .
나. 매수인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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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수인은 공매목적 부동산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 임대차 유치권자 분양계약자 등 포함 들의 , ( , , )
정리는 매수인 책임으로 합니다 매수인이 사전에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장 및 공부조사를 충분히 이행하. 
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일체의 사항 임대차 관련 승계 강제퇴거 민 형사상 문제 및 명도단행 등 등을 ( , , ) ∙
사유로 당사에 낙찰 또는 매매계약의 취소나 매매대금의 감액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입찰하고. , 
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전조사 현장 및 공부조사 등 를 충분히 이행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 ) ,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지 임대차 및 제한권리현황 참조. ( . )

라. 본 목적 부동산에 존재할 수 있는 제한물권 소송관련사항 소유권분쟁 포함 임차권 유치권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민, ( ), , , 
원사항 등은 매수인 승계 및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당사에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향후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 
당사는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제한권리는 매수인 책임으로 정리하되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 
적인 제 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 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낙찰자가 기납부한 대금3 , 
을 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합니다. .

바. 매수인은 관계 법령에 의거 공매목적 부동산의 매매계약허가 토지거래허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 
하며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관련비용 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과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거래계약신, ( ) , 
고 용도변경 등 인허가에 대한 책임 및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사. 공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은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매매대금 완납일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 신탁사 는 공매목적부동산의 관리비 수도 가스 전기요금 등 일체의 체납된 ( ) , , , 

관리비 등 금액에 대하여 납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매수인이 현재 현황대로 인수하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조건, 
입니다. 또한 매수인은 계약체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공매목적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일체 일반관(
리비 수도 가스 전기요금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 가 완납된 증명서를 당사에 제공하여야만 소유권이전이 , , , )
가능합니다.

2) 공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당사가 납부의무자인 제세공과금 당사로 고지된 물적납세의무 금 (
원 포함 은 ) 잔금납부기한 만료일과 소유권 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당사가 납부의무자인 제세공과금 
당사로 고지된 물적납세의무 금원 포함 은 당사 신탁사 가 매매대금에서 정산 지급하고 그 이후 제세공과금은 매수( ) ( ) , 
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공매목적 부동산에 표시되지 아니한 물건 쓰레기 산업폐기물 포함 의 명도나 철거가 필요한 경우 공매목적 부동산 ( , ) , 
자체에 대한 행정 관청의 건물 철거명령으로 인하여 철거책임 이행강제금 벌과금 등 제비용 부담 포함 이 발생하는 ( , )
경우 건물 철거로 인하여 공매 목적 부동산의 가치가 저감되는 경우 등 공매 목적 부동산의 물리적법적행정적 현상, · ·
이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 별지 에 표기된 지번 및 면적은 1 신탁 등기된 신탁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입니다.

7. 유의사항
가.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명도, 관리비 일체 납부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나. 응찰자는 공매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 , 

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예정자는 필히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 .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라. 공매목적 부동산 중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물건의 행정상 규제 공부 및 지적상의 하자 현황도로 등 미등기건물 기계기구 등의 구조규격품질수량면적 , ( ), , · · · ·

등이 입찰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 상태대로 매수하는 것으로 하며 제 자 소유의 타워크레인 가설자재 등 임대, 3 , 
장비나 임대자재는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오니 필히 사전에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답사하, 
시고 그 사실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어 낙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매수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으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아. 매도자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 항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 

전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신 후 응찰 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1) 매각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 하자 등기부등본과 현황의 차이 등( )
2)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내지 권리제한
3) 행정상 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권리제한( , , , ) 
4)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5) 등기부 등 각종 공부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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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7) 민법 제 조 내지 제 조에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569 581
8) 본 사업부지 내의 유치권 및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
9) 제한사항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및 지상권 유치권 무단점유 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 , , , ) /
10) 권리관계 말소 소송관련사항 소유권분쟁 포함, ( )

자.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 없이 임의로 취소 할 수 있고 공매 목적 부동산의 원인채, 
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공매 참가 전에 꼭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라도 공매목적 부동산의 원인 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제한물권의 실행, 
민법상 무효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
는 경우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 납부한 매매대금 등은 이자 없이 환불합니다. . 

카. 공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체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별 세대 호 별 매매대금 완납하였음을 사유로 ( )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매매 목적 부동산의 관리비 일체에 대한 완납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
에도 소유권이전이 불가합니다.

타.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계약체결일 이후 일 이내 등 제반행정절차를 거, ( 30 )
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당사에 공매 목적 부동산을 위탁한 위탁자의 조세체납으로 인하여 매매계약, 
서 검인이나 등기접수가 거부되는 경우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매도자에. 
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매수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파. 입찰 진행시 온비드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입찰을 연기 또는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거 당해 토. 30 ‘ 3
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하. 공매 관련 내용은 당사 공매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하며 동 규칙 및 매매계약서 등은 당사에 비치되어 있사오니 , 
방문을 통해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본 공고와 매매계약서 조항에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조항의 내용을 우선적용하기로 합니다.

2026. 00. 00.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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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부동산 목록[ 1] 

부동산 목록

연번 소재지 호실 용도
면적( )㎡

비고
토지 건물

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더마크속초레지던스1383-18 101 제 종근린생활시설1 4.359 24.010

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더마크속초레지던스1383-18 302 생활숙박시설 4.599 25.379

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더마크속초레지던스1383-18 303 생활숙박시설 4.854 26.785

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더마크속초레지던스1383-18 402 생활숙박시설 4.599 25.379

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더마크속초레지던스1383-18 406 생활숙박시설 4.829 26.644

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더마크속초레지던스1383-18 503 생활숙박시설 4.854 26.785

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더마크속초레지던스1383-18 504 생활숙박시설 4.903 27.053

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더마크속초레지던스1383-18 507 생활숙박시설 4.832 26.663

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더마크속초레지던스1383-18 608 생활숙박시설 4.773 26.339

1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더마크속초레지던스1383-18 803 생활숙박시설 4.854 26.785

1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더마크속초레지던스1383-18 1006 생활숙박시설 4.829 26.644

1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더마크속초레지던스1383-18 1606 생활숙박시설 4.829 26.644

1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더마크속초레지던스1383-18 1607 생활숙박시설 4.829 26.644

1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더마크속초레지던스1383-18 1703 생활숙박시설 4.854 26.785

1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더마크속초레지던스1383-18 1801 생활숙박시설 5.813 32.073

1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더마크속초레지던스1383-18 1802 생활숙박시설 4.599 25.379

1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더마크속초레지던스1383-18 1901 생활숙박시설 6.617 36.514

합 계 83.826 462.505

※ 본 건축물은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서 생활숙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 “ ” .
※ 매수인은 본 건축물의 법적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이 아닌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관할세무서 “ ” , 
의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건축물 관련 정해진 용도생활숙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형개조증개축하는 행위는 관계 당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 ) · ·
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 또는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일체의 소송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및 동규칙 별표 에  , ‘ ’ 2 1
따라 객실 수가 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분의 이상이어야 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 30 3 1 . , 
호실별 개별 숙박업 등록이 불가함을 확인 바랍니다.

매수인은 공매목적 부동산을 용도 그대로 인수하며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업종제한위반 영업금지청구 등의 불, , ※ 
이익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당사에 일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사전에 입. 
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장 및 공부조사를 충분히 이행하여 매각부동산의 현황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의 매매목적물은 신탁계약서 상 표시된 신탁부동산만을 포함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신탁부동산을 제외한 지상물 및 건물 내 집기류 등은 금번 공매물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수. ( , 
인이 직접 관련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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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 2] 소송 및 채권 보전 현황
소송현황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소가 원( ) 비고
속초지원 가단2025 100 관리비 더****~ 코리아신탁 54,234,520

채권보전처분현황

사건번호 사건명 채권자 채무자 제 채무자3 청구금액 비고
인천지방법원

타채2018 2195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223,910,676 

인천지방법원
타채2018 5178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케****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124,593,835 

인천지방법원      
타채2018 5186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홍****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120,235,834 

인천지방법원      
타채2018 204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미*******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50,121,9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카단2018 505
채권가압류 갑***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128,854,000 

인천지방법원      
타채2018 52030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츄********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66,688,793 

인천지방법원      
타채2018 52238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일*****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40,448,760 

인천지방법원      
타채2018 2709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휴*****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31,940,00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카단2018 1941
채권가압류 대****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35,291,50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카단2018 10122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35,627,707 

인천지방법원      
타채2018 2663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세***** 대명토건

인 ****   
코리아신탁  

생****** 
40,000,000 

인천지방법원     
카단2018 106529 채권가압류 아******** 대명토건 생****** 

코리아신탁 1,734,744,571 

인천지방법원      
타채2019 98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네*****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136,491,659 

인천지방법원    
타채2019 21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윤**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22,334,391 

인천지방법원      
타채2019 28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에***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50,453,116 

인천지방법원      
타채2019 356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안**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155,580,145 

서울중앙지방법원  
타채2019 21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압류명령 에*** 모던리치 코리아신탁 51,213,498 

인천지방법원     
타채2019 390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세*****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53,007,541 

인천지방법원     
타채2019 444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하**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52,325,350 

인천지방법원      
타채2019 444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국*********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15,375,35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타채2019 502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갑***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134,844,884 

인천지방법원      
타채2019 908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엘****** 대명토건 리아신탁  39,380,364 

인천지방법원     
타채2019 1136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생******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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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타채2019 29562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권**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34,381,261 

인천지방법원    
카단2019 105306 채권가압류 엠****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176,46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타채2019 1456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동**** 모던리치 코리아신탁 40,945,818 

서울중앙지방법원  
타채2019 1566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모***** 모던리치 코리아신탁 4,000,000,000 

인천지방법원      
타채2020 51155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혜**********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107,416,503 

인천지방법원     
타채2020 1556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세***** 대명토건 교 *********  

코리아신탁 164,334,246 

인천지방법원      
타채2019 679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박**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10,805,380 

인천지방법원      
타채2019 679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한**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7,637,24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타채2020 746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우********* 성**** 코리아신탁   

모던리치 168,175,908 

인천지방법원
타배2020 337 배당절차 박 외** 대명토건 대***** -

서울중앙지방법원
타채2020 13102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지**** 코리아신탁 대한민국 281,237,943

서울중앙지방법원
카담2021 50104 담보취소 지**** 코리아신탁 250,00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비용액확정 지**** 코리아신탁 6,631,500
- 채권압류통지 갑( ) 시**** 코리아신탁  - 103,699,14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타채  2021 12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 성**** 코리아신탁   

모던리치 45,795,255 

서울중앙지방법원  
타채2021 11167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갑*** 모던리치 코리아신탁 160,667,148 

- 채권압류통지 갑( ) 역**** 코리아신탁  - 30,214,260 

인천지방법원      
타채2021 535954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아********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1,734,744,571 

인천지방법원     
타채2021 54158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세*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182,309,402 

인천지방법원      
타채  2021 54174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 다*** 코리아신탁 27,167,925 

인천지방법원     
타채2021 54190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포***** 다*** 코리아신탁 18,019,700 

인천지방법원   
타채2021 5427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흥*** 다*** 코리아신탁 87,678,273 

인천지방법원      
타채2021 54659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와***** 다*** 코리아신탁 43,077,805 

- 채권 압류 통지서 속*** 모던리치 코리아신탁 3,411,570 

- 제 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2
납부 통지 속*** 모던리치 3,411,570 

서울중앙지방법원  
카단  2022 81183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압류 더*********** 모던리치 코리아신탁 304,722,301 

서울중앙지방법원  
카단  2022 816459 채권가압류 대*** 모던리치 코리아신탁 106,817,170 

- 재산압류통지서 속초시 코리아신탁  - 3,411,570 
서울중앙지방법원

카확2022 37224 소송비용액확정 갑*** 코리아신탁 4,559,880

- 재산압류통지서 속초시 코리아신탁  - 3,41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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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은 상기 소송 및 채권보전현황을 충분히 인지한 후 공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상기 소송 및 채권보전 현황은 , (※ 
누락 및 오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과 부정확한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문제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포함 상기 소송 및 채권보전. / ). 
현황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매수인의 책, 
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잔금납부일 이전에 고지된 해당 사업장의 신탁사가 납부의무자인 체납 제세공과금 당사로 ( (
고지된 물적납세의무 금원 포함 은 매매대금에서 신탁사가 납부할 예정이오나 년도부터 위탁자 명의로 부과된 제세) , 2021
공과금 미납금 및 해당 제세공과금 미납으로 인하여 신탁물건이 압류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소송 및 채권보전현황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기납부한 매매대금 입찰보증금 포함 은 어( )
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임대차현황

임대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임대기간 임차료 비고

미상  

※ 매수인은 공매목적 부동산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 임차인 유치권자 분양계약자 등 포함, ( , , )
들의 정리는 매수인 책임 임대차보증금 반환 포함 으로 합니다 또한 처분부동산내 임대차등의 임차인 존재시 ( ) . 
매수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대차 조건의 승계 또는 임차인 강제퇴거 민 형사상 문제 및 명도단행 등 등 임( , · ) 
대차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원인으로 당사에 낙찰 또는 매매, 
계약의 취소나 매매대금의 감액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후 임차인이 매도인에
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매수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이를 .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발생한 임대차보
증금 반환대금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사전에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
장 및 공부조사를 충분히 이행하여 매각부동산의 현황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 
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매물건 중 소유자인 당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미상의 전입(
세대 또는 전입신고 없는 거주자가 존재할 수 있음 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일체 책임은 매수자가 부( ) , 
담합니다)

-
물적납세의무 신탁재산의 ( )

지방세체납에 따른 
납부통지서

속초시 코리아신탁 10,287,590

서울중앙지방법원
카단2023 827268 채권가압류 더***********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232,855,827

서울중앙지방법원
금2020 3132 재판상보증 코리아신탁 대명토건 64,00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타채2023 134494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한민국 모던리치 코리아신탁 112,128,763

서울중앙지방법원
차전2024 200755 지급명령 구상금( ) 코리아신탁 대명토건 878,494,694

서울중앙지방법원
카단2024 822858 출자금반환청구권가압류 코리아신탁 대명토건 878,494,694

서울중앙지방법원
타채2024 13796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코리아신탁 대명토건 건***** 889,021,700

인천지방법원
타채2024 5633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디***** 대명토건 코리아신탁 3,607,129,006

-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공매예고통지 속초시 모던리치 코리아신탁 6,9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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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입찰별 공매금액 [ 3] 

회차1◻

연번 호실
입찰금액 포함 원(VAT / )

비고
토지 건물 부가세 합계

1 101 55,720,000 130,020,000 13,002,000 198,742,000
2 302 36,030,000 84,060,000 8,406,000 128,496,000
3 303 37,270,000 86,960,000 8,696,000 132,926,000
4 402 36,030,000 84,060,000 8,406,000 128,496,000
5 406 37,210,000 86,810,000 8,681,000 132,701,000
6 503 37,270,000 86,960,000 8,696,000 132,926,000
7 504 37,430,000 87,340,000 8,734,000 133,504,000
8 507 37,200,000 86,790,000 8,679,000 132,669,000
9 608 36,820,000 85,920,000 8,592,000 131,332,000
10 803 37,270,000 86,960,000 8,696,000 132,926,000
11 1006 37,210,000 86,810,000 8,681,000 132,701,000
12 1606 37,210,000 86,810,000 8,681,000 132,701,000
13 1607 37,210,000 86,810,000 8,681,000 132,701,000
14 1703 37,270,000 86,960,000 8,696,000 132,926,000
15 1801 45,530,000 106,230,000 10,623,000 162,383,000
16 1802 36,030,000 84,060,000 8,406,000 128,496,000
17 1901 50,830,000 118,610,000 11,861,000 181,301,000

합계 669,540,000 1,562,170,000 156,217,000 2,387,927,000
회차2◻

연번 호실
입찰금액 포함 원(VAT / )

비고
토지 건물 부가세 합계

1 101 50,140,000 117,010,000 11,701,000 178,851,000

전회차 대비 
저감10% 

2 302 32,420,000 75,650,000 7,565,000 115,635,000
3 303 33,540,000 78,260,000 7,826,000 119,626,000
4 402 32,420,000 75,650,000 7,565,000 115,635,000
5 406 33,480,000 78,120,000 7,812,000 119,412,000
6 503 33,540,000 78,260,000 7,826,000 119,626,000
7 504 33,680,000 78,600,000 7,860,000 120,140,000
8 507 33,480,000 78,110,000 7,811,000 119,401,000
9 608 33,130,000 77,320,000 7,732,000 118,182,000
10 803 33,540,000 78,260,000 7,826,000 119,626,000
11 1006 33,480,000 78,120,000 7,812,000 119,412,000
12 1606 33,480,000 78,120,000 7,812,000 119,412,000
13 1607 33,480,000 78,120,000 7,812,000 119,412,000
14 1703 33,540,000 78,260,000 7,826,000 119,626,000
15 1801 40,970,000 95,600,000 9,560,000 146,130,000
16 1802 32,420,000 75,650,000 7,565,000 115,635,000
17 1901 45,740,000 106,740,000 10,674,000 163,154,000

합계 602,480,000 1,405,850,000 140,585,000 2,148,915,000
회차3◻

연번 호실
입찰금액 포함 원(VAT / )

비고
토지 건물 부가세 합계

1 101 45,120,000 105,300,000 10,530,000 160,950,000

전회차 대비 
저감10% 

2 302 29,170,000 68,080,000 6,808,000 104,058,000
3 303 30,180,000 70,430,000 7,043,000 107,653,000

4 402 29,170,000 68,080,000 6,808,000 104,058,000

5 406 30,130,000 70,300,000 7,030,000 107,460,000
6 503 30,180,000 70,430,000 7,043,000 107,653,000

7 504 30,310,000 70,740,000 7,074,000 108,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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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07 30,130,000 70,290,000 7,029,000 107,449,000
9 608 29,810,000 69,580,000 6,958,000 106,348,000
10 803 30,180,000 70,430,000 7,043,000 107,653,000
11 1006 30,130,000 70,300,000 7,030,000 107,460,000
12 1606 30,130,000 70,300,000 7,030,000 107,460,000
13 1607 30,130,000 70,300,000 7,030,000 107,460,000
14 1703 30,180,000 70,430,000 7,043,000 107,653,000

15 1801 36,870,000 86,040,000 8,604,000 131,514,000

16 1802 29,170,000 68,080,000 6,808,000 104,058,000

17 1901 41,160,000 96,060,000 9,606,000 146,826,000
합계 542,150,000 1,265,170,000 126,517,000 1,933,837,000

회차4◻

연번 호실
입찰금액 포함 원(VAT / )

비고
토지 건물 부가세 합계

1 101 40,600,000 94,770,000 9,477,000 144,847,000

전회차 대비 
저감10% 

2 302 26,250,000 61,270,000 6,127,000 93,647,000
3 303 27,160,000 63,380,000 6,338,000 96,878,000
4 402 26,250,000 61,270,000 6,127,000 93,647,000
5 406 27,110,000 63,270,000 6,327,000 96,707,000
6 503 27,160,000 63,380,000 6,338,000 96,878,000
7 504 27,270,000 63,660,000 6,366,000 97,296,000
8 507 27,110,000 63,260,000 6,326,000 96,696,000
9 608 26,820,000 62,620,000 6,262,000 95,702,000
10 803 27,160,000 63,380,000 6,338,000 96,878,000
11 1006 27,110,000 63,270,000 6,327,000 96,707,000
12 1606 27,110,000 63,270,000 6,327,000 96,707,000
13 1607 27,110,000 63,270,000 6,327,000 96,707,000
14 1703 27,160,000 63,380,000 6,338,000 96,878,000
15 1801 33,180,000 77,430,000 7,743,000 118,353,000
16 1802 26,250,000 61,270,000 6,127,000 93,647,000
17 1901 37,040,000 86,450,000 8,645,000 132,135,000

합계 487,850,000 1,138,600,000 113,860,000 1,740,310,000
회차5◻

연번 호실
입찰금액 포함 원(VAT / )

비고
토지 건물 부가세 합계

1 101 36,540,000 85,290,000 8,529,000 130,359,000

전회차 대비 
저감10% 

2 302 23,620,000 55,140,000 5,514,000 84,274,000
3 303 24,440,000 57,040,000 5,704,000 87,184,000
4 402 23,620,000 55,140,000 5,514,000 84,274,000
5 406 24,390,000 56,940,000 5,694,000 87,024,000
6 503 24,440,000 57,040,000 5,704,000 87,184,000
7 504 24,540,000 57,290,000 5,729,000 87,559,000
8 507 24,390,000 56,930,000 5,693,000 87,013,000
9 608 24,130,000 56,350,000 5,635,000 86,115,000
10 803 24,440,000 57,040,000 5,704,000 87,184,000
11 1006 24,390,000 56,940,000 5,694,000 87,024,000

12 1606 24,390,000 56,940,000 5,694,000 87,024,000

13 1607 24,390,000 56,940,000 5,694,000 87,024,000
14 1703 24,440,000 57,040,000 5,704,000 87,184,000
15 1801 29,860,000 69,680,000 6,968,000 106,508,000
16 1802 23,620,000 55,140,000 5,514,000 84,274,000
17 1901 33,330,000 77,800,000 7,780,000 118,9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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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38,970,000 1,024,680,000 102,468,000 1,566,118,000
회차6◻

연번 호실
입찰금액 포함 원(VAT / )

비고
토지 건물 부가세 합계

1 101 32,880,000 76,760,000 7,676,000 117,316,000

전회차 대비 
저감10% 

2 302 21,250,000 49,620,000 4,962,000 75,832,000
3 303 21,990,000 51,330,000 5,133,000 78,453,000

4 402 21,250,000 49,620,000 4,962,000 75,832,000

5 406 21,950,000 51,240,000 5,124,000 78,314,000
6 503 21,990,000 51,330,000 5,133,000 78,453,000
7 504 22,080,000 51,560,000 5,156,000 78,796,000
8 507 21,950,000 51,230,000 5,123,000 78,303,000
9 608 21,710,000 50,710,000 5,071,000 77,491,000
10 803 21,990,000 51,330,000 5,133,000 78,453,000
11 1006 21,950,000 51,240,000 5,124,000 78,314,000
12 1606 21,950,000 51,240,000 5,124,000 78,314,000

13 1607 21,950,000 51,240,000 5,124,000 78,314,000

14 1703 21,990,000 51,330,000 5,133,000 78,453,000
15 1801 26,870,000 62,710,000 6,271,000 95,851,000

16 1802 21,250,000 49,620,000 4,962,000 75,832,000

17 1901 29,990,000 70,020,000 7,002,000 107,012,000
합계 394,990,000 922,130,000 92,213,000 1,409,333,000

회차7◻

연번 호실
입찰금액 포함 원(VAT / )

비고
토지 건물 부가세 합계

1 101 29,590,000 69,080,000 6,908,000 105,578,000

전회차 대비 
저감10% 

2 302 19,120,000 44,650,000 4,465,000 68,235,000
3 303 19,790,000 46,190,000 4,619,000 70,599,000
4 402 19,120,000 44,650,000 4,465,000 68,235,000
5 406 19,750,000 46,110,000 4,611,000 70,471,000
6 503 19,790,000 46,190,000 4,619,000 70,599,000
7 504 19,870,000 46,400,000 4,640,000 70,910,000
8 507 19,750,000 46,100,000 4,610,000 70,460,000
9 608 19,530,000 45,630,000 4,563,000 69,723,000
10 803 19,790,000 46,190,000 4,619,000 70,599,000
11 1006 19,750,000 46,110,000 4,611,000 70,471,000
12 1606 19,750,000 46,110,000 4,611,000 70,471,000
13 1607 19,750,000 46,110,000 4,611,000 70,471,000
14 1703 19,790,000 46,190,000 4,619,000 70,599,000
15 1801 24,180,000 56,430,000 5,643,000 86,253,000
16 1802 19,120,000 44,650,000 4,465,000 68,235,000
17 1901 26,990,000 63,010,000 6,301,000 96,301,000

합계 355,430,000 829,800,000 82,980,000 1,268,210,000
회차8◻

연번 호실
입찰금액 포함 원(VAT / )

비고
토지 건물 부가세 합계

1 101 26,630,000 62,170,000 6,217,000 95,017,000

전회차 대비 
저감10% 

2 302 17,200,000 40,180,000 4,018,000 61,398,000
3 303 17,810,000 41,570,000 4,157,000 63,537,000
4 402 17,200,000 40,180,000 4,018,000 61,398,000
5 406 17,770,000 41,490,000 4,149,000 63,409,000
6 503 17,810,000 41,570,000 4,157,000 63,537,000
7 504 17,880,000 41,760,000 4,176,000 63,8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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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07 17,770,000 41,490,000 4,149,000 63,409,000
9 608 17,570,000 41,060,000 4,106,000 62,736,000
10 803 17,810,000 41,570,000 4,157,000 63,537,000
11 1006 17,770,000 41,490,000 4,149,000 63,409,000
12 1606 17,770,000 41,490,000 4,149,000 63,409,000
13 1607 17,770,000 41,490,000 4,149,000 63,409,000
14 1703 17,810,000 41,570,000 4,157,000 63,537,000
15 1801 21,760,000 50,780,000 5,078,000 77,618,000
16 1802 17,200,000 40,180,000 4,018,000 61,398,000
17 1901 24,290,000 56,700,000 5,670,000 86,660,000

합계 319,820,000 746,740,000 74,674,000 1,141,234,000
회차9◻

연번 호실
입찰금액 포함 원(VAT / )

비고
토지 건물 부가세 합계

1 101 23,960,000 55,950,000 5,595,000 85,505,000

전회차 대비 
저감10% 

2 302 15,480,000 36,160,000 3,616,000 55,256,000
3 303 16,020,000 37,410,000 3,741,000 57,171,000
4 402 15,480,000 36,160,000 3,616,000 55,256,000
5 406 15,990,000 37,340,000 3,734,000 57,064,000
6 503 16,020,000 37,410,000 3,741,000 57,171,000
7 504 16,090,000 37,580,000 3,758,000 57,428,000
8 507 15,990,000 37,340,000 3,734,000 57,064,000
9 608 15,810,000 36,950,000 3,695,000 56,455,000
10 803 16,020,000 37,410,000 3,741,000 57,171,000
11 1006 15,990,000 37,340,000 3,734,000 57,064,000
12 1606 15,990,000 37,340,000 3,734,000 57,064,000

13 1607 15,990,000 37,340,000 3,734,000 57,064,000

14 1703 16,020,000 37,410,000 3,741,000 57,171,000
15 1801 19,580,000 45,700,000 4,570,000 69,850,000

16 1802 15,480,000 36,160,000 3,616,000 55,256,000

17 1901 21,860,000 51,030,000 5,103,000 77,993,000
합계 287,770,000 672,030,000 67,203,000 1,027,003,000

회차10◻

연번 호실
입찰금액 포함 원(VAT / )

비고
토지 건물 부가세 합계

1 101 21,560,000 50,350,000 5,035,000 76,945,000

전회차 대비 
저감10% 

2 302 13,930,000 32,540,000 3,254,000 49,724,000
3 303 14,410,000 33,660,000 3,366,000 51,436,000
4 402 13,930,000 32,540,000 3,254,000 49,724,000
5 406 14,390,000 33,600,000 3,360,000 51,350,000
6 503 14,410,000 33,660,000 3,366,000 51,436,000
7 504 14,480,000 33,820,000 3,382,000 51,682,000
8 507 14,390,000 33,600,000 3,360,000 51,350,000
9 608 14,220,000 33,250,000 3,325,000 50,795,000
10 803 14,410,000 33,660,000 3,366,000 51,436,000
11 1006 14,390,000 33,600,000 3,360,000 51,350,000
12 1606 14,390,000 33,600,000 3,360,000 51,350,000
13 1607 14,390,000 33,600,000 3,360,000 51,350,000
14 1703 14,410,000 33,660,000 3,366,000 51,436,000
15 1801 17,620,000 41,130,000 4,113,000 62,863,000
16 1802 13,930,000 32,540,000 3,254,000 49,724,000

17 1901 19,670,000 45,920,000 4,592,000 70,182,000

합계 258,930,000 604,730,000 60,473,000 924,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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